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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o analyze current issues and to propose alternatives for "the cryopreserved embryos generated before 2005". 
Methods: The differences in attitude among the stakeholders such as sperm donors, oocyte donors, and IVF clinics were 
presupposed. We want to forecast the impediments which occur inevitably in the process of "getting the informed consent" and 
"discarding the cryopreserved embryos generated before 2005". 
Results: Even though there is a specific guideline for "the cryopreserved embryos generated before 2005" at Novemebr 23, 2006, 
no consensus about the process related to "getting the informed consent" has been made. 
Conclusion: Unavoidably, it seems to be entering a period of massive discard of "the cryopreserved embryos generated before 
2005". This is actually opposed to the intent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which is to protect human dignity and prevent harm 
to human beings. We have to make reasonable due process to determine the destiny of "the cryopreserved embryos generated 
before 2005". [Korean. J. Reprod. Med. 2009; 36(3): 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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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1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에 동의권자의 잔여 배아 보존 
기간 지정에 대한 권리가 명시된 이후, 잔여 배아 
재이용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법적으로 명확해졌
다. 이는 잔여 배아가 일시적으로 멈춰진 상태로 
체외에서 동결 보존되어 있지만 착상만 하면 인간
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
타의 인체 조직과 다른 차원의 가치를 가진 존재 
(Being)임을 반영한 조치이다. 

생명윤리법을 통해 잔여 배아 관리 감독 및 이용
에 대해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잔여 배아의 가치를 
최대한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배아와 관련된 몇몇 
중요하고 실제적인 문제들이 아직 곳곳에 산재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생명윤리법 16조에 명시된 잔여 
배아 보존 기간을 보면 최대 5년으로 하는 조항이 
있다. 추가적으로 동의권자가 5년 미만의 보존 기
간을 정하는 경우는 동의권자의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임으로 고통 받는 여성의 가
임 기간에 대한 고려와 잔여 배아 보관 기간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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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장기간 보존되는 것
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알려
져 있다. 그러나 한국과 동일한 보존 기간을 택한 
영국에서는 5년 잔여 배아 보존 기간은 단지 법령 
제정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기한으로 불임으
로 고통을 받고 있는 20~30대 젊은 여성들에게는 
40대의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보존 기간이
다라는 의견과 많은 불임 부부에게 자신들의 최종 
가족 구성원을 결정하기에는 그렇게 넉넉한 시간
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들도 존재한다.1 
이러한 동결보관 기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2005년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생성되어 동결보
관중인 배아 (이후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
아')의 폐기 및 재이용 문제는 2009년 현재 매우 
시급한 현안이다. 이에 대해 관련 당국에서는 '2006
년 11월 23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에 대한 관련 지
침으로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 관리 지침'을 
심의, 의결하여 공포한 바가 있다.2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 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의 폐기 
및 재이용에 대한 사항을 동의권자의 의견을 최대
한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해 
법 시행 (2005년 1월 1일) 후 5년이 경과하는 2009
년 12월 31일까지 배아의 폐기를 유예한다는 것
이다. 
결과적으로,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를 

2005년 1월 1일 날 생성된 배아로 임의적으로 간주
하고 관련 배아의 권리나 위치 설정 등의 문제를 
5년 이후 (2009년 12월 31일)로 미룬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만료 시기인 2009년도 하반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전에 생성
된 배아 관리 지침'에 대한 문제점 제기나, 동의권
자의 의사 확인을 위한 접근 방식의 윤리성 및 효
율성에 대한 논의가 아직 미비하다. 이는 아마도 
잔여 배아를 포함한 제반 생명윤리 관련 문제들에 
대한 시각 차가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상이하고 
또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명윤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부족으
로 인한 수동적 분위기가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06년 11월 23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의 관리 
지침' (이하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 관리 지
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해외에서의 생식세
포와 배아의 동결보관의 예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 및 '2005년 이후 
생성 보관된 잔여 배아'의 관리 방식에 대한 대안
을 부분적으로라도 제시하고자 한다. 

 

1.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 관리 지침"

의 상세 내용과 문제점 

 
2006년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 관리 지침'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
시하였다. 
첫째, 법 시행 이전 배아 생성 당시 동의권자가 
보존 기간을 명시하였거나 배아의 이용에 대해 명
시적으로 정한 경우 동의권자의 의사가 우선하며, 
보존 기간에 따라 폐기하거나, 또는 동의한 경우 
연구용으로 제공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는 동의권
자가 보존 기간과 향후 배아 이용에 대한 방식에 
대한 의견이 모두 결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동의권
자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동의
권자가 의사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 2005년 
1월 1일 정한 현행법에 준용하여 2005년 1월 1일
부터 향후 5년 동안을 연장 보존하고, 그 기간 (이
후 5년) 동안 동의권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배
아의 처리 기간을 최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배아생성의료기관
은 동의권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연락
이 되지 않는 경우 동의권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하는 시기까지 배아 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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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둘째, 동의권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관
들은 자체적으로 대상 배아를 파악하고, 동의권자
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연락할 방법을 강구하면서 
이를 주기적으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점검을 받
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는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 처
리에 대한 홍보를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시
행하고, 동의권자 소재 파악을 위한 관련 기록 및 
증빙 자료를 유지, 보관토록 하였다. 이후 2007년부
터 2009년까지는 동의권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배
아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셋째,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2005년 이전에 생
성된 잔여 배아'의 보존이 가능하고, 이 기간 내에 
동의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식 또는 제공 
등의 재이용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관련 폐기 절차와 방법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처리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이후 기관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배아의 보관 및 제공 현황 보고'에 반영토록 하
였다. 
쉽게 이해를 하자면, 2009년 12월 31일까지 '2005
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를 보관할 수 있다. 그
러나 그 기간 동안 기관 내 기관위원회의 점검 하
에 잔여 배아의 동의권자 소재를 파악하여 잔여 배
아에 대한 동의권자의 의견을 얻도록 하라는 것이
다. 만약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비교적 간단한 위의 규정들에는 몇 가지 실제적
이고도 윤리적인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특수한 경우에는 동의권자의 정의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동의서 작성시 서
식을 보면 동의권자라 함은 당사자를 포함 해당 
배우자를 의미한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배아를 생
성할 당시에는 잔여 배아에 대한 보관 기간과 보관 
기간 이후 배아 처리 방식에 대한 의견은 대체적으

로 동의권자들 (해당 당사자와 배우자)에게서 쉽게 
얻을 수 있고 또한 접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에 대해 관련 동
의권자들이 의견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2009년 현
재 배아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갖느냐라는 문제가 
특수한 경우에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아 생성 
및 신선 배아 이식 후 잔여 배아 보관을 결정할 당
시 법적 혼인관계이거나 사실혼의 관계를 유지하
고 있는 배우자 관계 (동의권자로서의 지위)였으나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의 향후 관리 방
안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2009년 현재 연
락을 취할 시점에는 배우자 관계가 아닐 수 있다
는 것이다. 또한 위의 경우와 비슷하게 일측 또는 
양측의 부모가 해외 거주 또는 연락 두절 등의 이
유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가능하다. 이런 경
우에는 양측 동의권자들로부터서 일측 의견만을 
습득할 수 있거나, 또는 양측 동의권자로부터 상충
된 의견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측의 의견
으로도 동의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양측 동의권자들의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 
모측 (母側) 의견이 우선하는가, 부측 (父側) 의견
이 우선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동의권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관
리 지침 내용에 '과연 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연
락을 취했을 때'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할 수 있느
냐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즉, 동의권자의 소
재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는 행위들에 대한 유효
성과 적절성을 어떤 식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의 문
제이다.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 이전에 생성
된 잔여 배아'의 권리에 각 배아생성의료기관내의 
기관위원회가 일차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예상되지만, 불임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민감한 개인정보와 개인 주거지 소재 파악이라는 
사생활 정보까지를 모두 해당 기관의 역량과 책임 
그리고 기관위원회의 윤리적, 현실적 판단에 전적
으로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소수의 역량있는 기관 및 기관위원회에서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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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불임 클리닉에서는 이
는 현실성이 결여된 요구일 수 있다. 
세 번째로 동의권자 소재 파악를 통한 향후 잔여 
배아 재이용에 기관의 이익이 개입할 가능성이 존
재한다는 것이다. 즉, 잔여 배아를 이용한 연구에 
관심이 있는 일부 배아연구기관인 경우 최대한 효
율적이고도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하여 동의
서를 최대한 기관 이해에 맞게 취득하고자 하겠지
만, 잔여 배아 재이용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는 대
부분의 배아생성기관들은 형식적이고 피동적인 방
법으로 동의서를 취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
이다. 이는 단지 불임 치료를 위해 배아를 생성하
고 보관하는 대다수의 배아생성기관에게는 잔여 
배아를 이용한 불임 및 배아 관련 기초 연구보다
는 향후 해당 불임 부부의 재임신을 위한 잔여 배
아 재이용 가능성이라는 실제적이고 임상적 의미
에 무게를 더 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잔여 배아 
권리가 다른 변수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
한다. 
네 번째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에 우선적으로 적
용되겠지만, 이는 이후 보관 기간이 5년으로 설정
된 '2005년 이후에 생성된 잔여 배아'의 일괄 폐기 
문제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만약 학계를 비롯
한 관계 당국이 잔여 배아를 포함한 생명윤리 문제
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다면 예상치 못한 윤리적 
미끄러운 경사길과 배아 및 불임 기초 연구에 대
한 기초 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조차 못하는 무기
력증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예상 가능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라는 문구에 대한 사
회적 동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만약 위의 문
구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정부의 관심이 존재하
지 않는다면,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은 
2009년 12월 31일 거의 대부분 일괄적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1996년 영국의 경우에서처럼 
잔여 배아 폐기시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몇몇 기관에서는 선거명부를 이용하는 적극성을 보

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의권자들 중 50% 이상이 응
답하지 않았고,1 또한 잔여 배아 동결보관 시점에
는 민감한 윤리적 기준을 요구했던 동의권자들도 
일단 불임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잔여 배아에 대한 
권리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
문에 더욱 부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현실이다.3 

 

2. 동결 잔여 배아의 현황 파악 

 
2009년 현재 2005년 1월 이전의 동결되어 보관
중인 잔여 배아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 수치는 아
직 없는 듯 하다. 다만 2006년 5월 보건산업육성
사업단 생명윤리안전팀에서 발표한 '2005년도 배
아보관 및 제공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이전에 생성된 배아는 법 시행 시점 (2005년 1월 

Figure 1. The state of "the cryopreserved embryos 
generated before 2005" reported at January 1, 2005.4 
* 임신 이용량: 생성된 배아 및 동결보관중인 배아
중 임신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에 이식한 배아의
수 

† 폐기량: 생성된 배아 및 동결보관 중인 배아 중
배아의 상태가 임신에 부적합하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원하거나, 보존 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한
배아의 수 

‡ 연구 제공량: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동의권자의
동의 하에 배아연구기관에게 연구용으로 제공
한 배아의 수 

¶ 보관량: 2005년 12월 31일 현재 배아생성의료기관
에서 동결보관 중인 배아의 수 

Lee Gyeong Hun. Disposition of Cryopreserved Embryos Generated before the 
Year of 2005. Korean J Reprod Med 20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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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에 85,629개가 존재하였으며, 이중 2005년 1년
간 6,153개가 임신에 이용되었고, 5,555개가 해동 
후 이식에 부적합하였거나 보존 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되었으며, 221개가 연구에 제공되었고, 73,700
개가 계속 동결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보
고가 있다 (Figure 1).4 

 
3. 동결 잔여 배아 이용에 관한 외국의 예 

 
배아는 다른 인체 유래 물질과는 달리 인간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서, 국가별로 상이한 
방식과 법률로 생식세포를 포함한 배아에 대한 관
리 방안들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법률의 형
태를 띤 보조생식술 관리 방식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등의 국가)과 가이드라인 형태로 보조생
식술 (홍콩, 브라질, 칠레 등의 국가)이 관리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인간 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

(Human Fertilisation and Authority Act)에 의해 인간 
수정 및 발생국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이후 HFEA)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체외수정에 관한 임상적 행위와 연구
에 대한 관리, 감독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잔여 배아의 동결보관 기관은 5년으로 규정되
어 있다.5 
미국의 경우는 이와 달라 배아 폐기에 대한 사항
을 법적인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런 이유로 인해 각 동의권자들과 불임 병원은 보관 
시간에 제한을 설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배아 보관 
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5
년 동안 보관된 배아 폐기에 대한 의견을 관련 동
의권자들에 대한 연락을 취해 물을지에 대해서 각 
기관이 자유롭게 결정하며 만약 각 동의권자들에
게 연락이 되지 않으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알
아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이러한 조
치에 대해서 미국생식의학회 (American Society of 
Reproductive Medicine)에서도 관련 배아가 다른 불
임 부부에게 기증되지 않거나, 연구에 사용되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7 
 
4. 현행 잔여 배아 이용 및 처리 방식에 

관한 제안 

1) 잔여 배아의 보존 기간 및 방식 

2009년 일부 개정되어 2010년 1월 31일 시행 예
정인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배아의 보존 기간은 5
년으로 하고, 다만 동의권자가 보존 기간을 5년 미
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존 기간으로 정하는 
기존의 원칙을 유지하였다. 만약 보존 기간이 도래
한 경우, 법률에 근거를 둔 특정의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여 배아 모두 폐기토
록 명시하였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족부령에서 규정한 방식대로 배아의 폐기 절차 및 
방법, 배아의 폐기에 관한 사항의 기록, 보관하여
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8 
그러나 이러한 잔여 배아에 대한 보존 기간 및 
재이용에 관한 현행 규정에는 관련된 몇 가지 문
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전술했듯이 동결 배아 보존 기간을 5년으
로 제한한 문제점이다. 물론 1996년 Englert 등은 
불임 시술 후 임신이 실패한 경우 다시 동결 배아
를 사용하게 되는 기간은 평균 169일 (약 6개월) 
정도이며 만약 불임 시술 후 임신에 성공했다 하더
라도 동결 배아를 다시 해동하여 사용하게 된 기간
은 평균 840일 (약 30개월) 정도로 발표한 바 있다. 
즉, 불임 부부가 일반 부부들보다 더 충분한 시간
을 갖고 다음 두 번째 아이를 갖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적으로 불임 부부가 잔여 배아 동결보관 
후 불임 치료에 재이용할 경우 임신이 안 된 경우 
2년, 임신하여 분만한 경우에는 3년을 추가로 연장
함으로써 해당 동결 배아의 다음 임신 재이용 가
능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9 그러
나 이러한 제한은 잔여 배아를 보존토록 결정한 
부부가 이후 동결 보존된 배아를 재이용하여 다시 
아이를 가질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잔여 배아의 50년 이상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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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
이다. 또한 이와 반대로 부부 중의 한 사람이 사망
하게 되면 관련 잔여 배아를 5년 동안 보관할 필요
성이 조기 소멸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영국 HFEA
에서는 기존의 5년의 보존 방식을 여성 동의권자
가 55세까지 될 때까지 동결 배아를 보존할 수 있
도록 규정 제한을 연장토록 제안한 바 있다.1 
둘째,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배아 생성 당시에 동
의권자들은 우선 잔여 배아 보존 여부와 보존 기
간을 명시하고, 이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잔여 배아이용동의서를 작성한다. 이 때문에 대부
분의 동의권자들은 일정 기간의 '보존 후 폐기' 또
는 '즉시 폐기'를 선택하는게 일반적인 수순이다. 
이러한 "배아 폐기 방법 선결정 방식"으로 인해 극
히 일부분만이 보존 후 잔여 배아 재이용에 동의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연구에 이용될 잔여 배
아 부족으로 다른 종에서 발견된 새로운 배양 조
건 (culture condition)에 대한 인간 배아 대상 전향
적 연구가 불가능하며 또한 불임 치료 향상을 위
한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 조건도 또한 빈약해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잔여 배아를 일정 기간 보존 후 연구
용으로 재이용되는데 동의권자가 동의했다 하더라
도 해당 배아가 동의권자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목
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생명윤리법 제
17조에 잔여 배아를 이용한 연구의 목적 (불임 치
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근이영양증 
및 그 밖에 정하는 희귀, 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
구, 그리고 위에 준하는 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연구)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연구 목적
들이 매우 비특이적이어서 포괄적이다는 점이다. 
이는 잔여 배아를 공여한 동의권자의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배아 폐기 방법 및 재사
용에 관한 동의서 후결정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즉, 배아를 즉시 폐기하지 않고 보관을 원한 
경우 보관 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여성 동의권자

의 특정 연령 (예를 들어 55세)으로 제한하고, 잔여 
배아를 재사용 여부와 연구 목적 기증 여부 그리고 
폐기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특정 주기별로 잔
여 배아를 관리하고 있는 클리닉에서 재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는 잔여 배아를 보관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업무 (배아 저장 질관리 및 동의권자들와의 지속
적인 연락 유지)가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해 집단 사이에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잔여 배아에 대한 동의권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재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잔여 배
아의 미래 (배아 증여, 특정 연구 목적용 기증, 또
는 차기 임신에 재이용 등)를 일정 주기 간격으로 
재확인하는 능동적 방법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배아 보존 기간을 일률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각 
배아생성기관이 동의권자의 배아 보존 의지 및 재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 (예를 들어 3년에 한
번 반드시)만을 규정함으로써 잔여 배아를 재임신 
및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 하겠다. 

2) 잔여 배아에 대한 동의권자와 배아의 권리 

배아 생성에는 생식세포를 제공한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잔여 배아의 동결보관에도 당사
자의 동의가 동일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잔여 배
아의 재이용시 각각의 동의권자 권리는 배아 생성 
및 잔여 배아 동결보관과는 다른 형태를 띨 가능
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잔여 배아 재이용에 대한 동의권자
들의 권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이다. 
예를 들어 양측이 일치된 의견으로 배아를 생성
하고 일정 기간 보존하는데 동의하였으나, 동의할 
당시 생존했던 일측의 생식세포 제공자가 사망한 
경우이다. 우선 정자 제공자가 사망하였지만 난자 
제공자가 잔여 배아를 자궁내 이식하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난자 제공자가 사망하였지만 정자 제공
자가 다른 여성에게 잔여 배아 이식되기를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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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이다. 만약 잔여 배아
에 대한 권리가 생존해 있는 생식세포 제공자에게 
배타적으로 존재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경
우 모두에서 자궁내 이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난자 
제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10,11 
이에 대한 다음의 세 가지 의견이 가능하다. 
첫째, 잔여 배아에 대해 난자 제공자가 우월적 
권리를 갖는다는 시각이다. 즉 만약 잔여 배아가 
자궁내 이식될 배아로 지정되어 여성의 자궁내로 
이식되어 착상되고,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경우라
면 착상된 배아는 여성의 신체 기관의 일부분이다. 
이런 경우 임신 지속 여부가 임신한 여성의 판단
과 건강상태에 의해 많이 좌우됨으로 잔여 배아
에 대한 권리도 또한 여성측에 우월하다는 '난자 
제공자 우월권'이 가능하다.3 이러한 시각은 정자 
제공자 부재시 난자 제공자의 자궁내 이식이 가능
하지만, 난자 제공자 부재시 정자 제공자의 대리모
를 이용한 자궁내 이식은 불가함을 의미한다 (여성 
우월론, 대리모 불가론). 
둘째, 잔여 배아 관리에 있어서 정자 제공자의 
동의가 우선적 의미를 갖는다는 시각이다. 이는 만
약 정자 제공자에 의해 형성된 배아의 이용에 있
어서, 정자 제공자의 우선적 동의가 존재하지 않으
면 배아의 이용에 대한 논의 자체가 진행될 수 없
다는 '정자 제공자 우선 결정권'이 가능하다. 이런 
시각은 정자 제공자 부재시 우선적 결정권이 부재
하기 때문에 잔여 배아의 난자 제공자의 자궁내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이처럼 우선적 권
한을 가진 정자 제공자의 동의와 우월적 권한을 
가진 난자 제공자의 동의 사이의 논란은 난자 제
공자 부재시 정자 제공자의 요구에 의해 다른 여
성의 자궁내로 잔여 배아를 이식하는 것이 가능한
지의 논란으로 연결된다 (남성 우선론). 
셋째, 잔여 배아의 이용 및 처리에 관한 권한은 
양측 생식세포 제공자 모두의 합의에서만 가능하
다는 시각이다. 이는 양측 동의에 의해 생성된 배
아 존재의 근거가 잔여 배아이든, 신선 배아이든 

불변한다는 시각이다. 즉, 잔여 배아로서의 위치 선
정은 단지 의학적 그리고 과학적 이유로 인해 결정
된 것일 뿐 잔여 배아의 권리는 배아 생성 당시 
동의했던 동의권자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이다.12 이
런 경우 일측 동의권자의 부재나 의견 불일치는 
양측 동의 부재를 뜻하고 이는 폐기를 의미하므로, 
잔여 배아는 자동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잔여 
배아 재이용에 대한 양측 생식세포 제공자 사전 동
의 필수론). 
이와는 달리 잔여 배아는 생식세포 제공자들 중 
어느 누구의 또는 양측 모두의 동의와는 상관없는 
독자적 권리를 갖는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즉, 잔여 
배아 이용 및 처리의 문제에 있어서 생식세포 제공
자 일방의 의견뿐만 아니라 양측의 동일한 의견에
도 좌우되지 않는 독자적 권리를 가지는 생명체라
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원시선 발생 이전의 
잔여 배아가 독자적인 권리가 가진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싶다 (잔여 배아 독자적 가치론). 
위의 가능성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배아의 이용 
및 폐기에 관해서는 배아 생성 당시 동의권자였던 
양측이 동일한 의견일 경우 별 문제점이 없지만, 
몇몇 특수한 경우에는 이견의 여지가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윤리적 판
단이 불가능하거나 각 이해 당사자별로 다른 의견
이 가능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
며, 발생시 윤리적, 사회적 공감대를 매개로 한 정
확한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잔여 배아의 권리 및 동의권자의 권
리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배아 폐기 문제를 각 배아생성보관기관
에 위임한다면 비극적인 일이 생길 수 있으며, 배
아 폐기 이전에 필요하다면 미리 규정을 바꾸거나 
관련 전담 기구를 임시적으로라도 설립하여 해당 
사항을 담당토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3) 배아 관리를 위한 국가적인 기구 필요성 (한

국형 HFEA) 

배아 관련 대표적인 국가 기구로 알려진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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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EA의 경우 생식세포 및 배아 관련 규제 기관
이자 정부 자문 기관으로 배아 관련 의료 단체 및 
환자 그리고 일반 대중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 
역할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6년 잔여 배아 폐기가 영국에서 이슈가 되었을 
때 HFEA에서는 폐기 기한 이전부터 관련 보건당
국에 잔여 배아에 관련된 윤리적 이슈들을 제출함
과 동시에 모든 배아 관련 센터에 정보집 발송, 지
역 미팅 및 청문회 과정을 통해 관련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또한 배아 관련 병원에서 관련 법령을 준
수하도록 강제하는 규제 기관으로서 만약 관련 규
정 준수를 거부하는 배아 생성 및 연구 기관이 존
재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의뢰된 고발건에 
대한 기소 가능 여부를 검찰에서 판단하도록 요구
하는 권한이 있다. 
이처럼 배아 관련 윤리적 문제와 민감한 개인정
보 노출의 문제에 대해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안전
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국내에서도 관련 기구 설
립이 논의된 적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2006년 
박재완 전(前)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체외수정의 등록, 생식세
포 제공자와 수혜자 연계, 체외수정과 생식세포 제
공의 빈도 제한, 생식세포 제공에 관한 교육, 홍보, 
대리 출산 심의, 관련 비용의 정산을 수행하는 체
외수정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 설치 운영토록 하
자는 법률안 발의된 적 있으며, 또한 안명옥 전(前)
의원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체세포복제배아 기관이 
생성하거나 보관중인 잔여 배아, 체세포복제배아, 
생식세포의 관리를 위해 배아, 줄기 세포관리본부
를 설립하도록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06년 대표 발의한 적도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는 18대 국회에 들어
서는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5. 결 론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에 대한 폐기

와 재이용에 관련된 몇몇 현실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은 전술했듯이 보관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에만 국한된 문제
가 아니라, '2005년 이후에 생성되어 보관중인 잔여 
배아'에도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2005년 이전 및 이후 생성된 
잔여 배아' 문제를 각 기관에 위임하기에는 각 기
관에서 판단 내리기 어려운 윤리적 문제가 존재한
다는 점이다. 또한 다른 생식세포 및 배아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도 각 기관위원회가 담당하기에는 
사회적 파급력이 너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개정되어 시행 예정인 생명윤리법에
서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는 생식세포 공유 프로
그램에 따르는 윤리적 문제와 근친 가능성, 선택적 
태아 감축술에 내재된 윤리적 문제, 그리고 대리
모 문제들은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을 뿐 언
제든지 사회적 논란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상
기의 윤리적 문제 제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해결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배아 관련 문제들
은 언제든지 선정적인 문구와 함께 주요 일간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관련 기관들을 비이성적으
로 매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복해서 언급했듯이 일차적으로는 2009년 현재 

'2005년 이전 생성된 잔여 배아'와 연관된 동의권자
와의 연락 방식 및 폐기에 대한 국가적 또는 사회
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시기이며, 또한 중장
기적으로는 배아 관련 법령 세분화 또는 개별화 
그리고 이를 전담할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만약 잔여 배아 폐기 및 재이용에 대한 합의 도
출이 현실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잔여 
배아 폐기 기한을 당분간 (6개월 정도) 추가 유예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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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목  적: 2005년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생성되어 동결보관중인 배아 (이후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의
처리에 관련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2009년 12월 31일 이후 폐기되어야 하는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의 재이용에 관련한 각 이해 당
사자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예측하였다. 또한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 폐기" 및 "동의서 획득" 과정에 필연
적으로 부각하게 될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결  과: 관계 당국에서는 2006년 11월 23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 관리 지침'을 마련해 놓았으나, 이후 뚜렷한 후속 조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  론: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의 처리와 관련된 동의서 취득 방식에 대한 국가적 또는 사회적인 공론
화 과정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생명윤리법이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에 관련된 동의서 획득 과정에 필연적으로 제기될 "합리적이고 정당한 합의 절차"를
시급히 마련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제기될 생명윤리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중심단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폐기, 동결보관된 배아, 2005년 


